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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총 칙

2023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93,533,420 26,806,003

일반회계 759,163,063 22,774,892

특별회계 134,370,357 4,031,111

공기업특별회계 96,753,648 2,902,609

공영개발특별회계 22,017,599 660,52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9,172,106 875,16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5,563,943 1,366,918

기타특별회계 37,616,709 1,128,501

의료급여특별회계 247,225 7,417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1,056 33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416,687 42,501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 5,783,040 173,491

균형발전특별회계 3,200,000 96,000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678,290 20,349

주차장운영특별회계 3,333,028 99,99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 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517,444 15,523

수질개선특별회계 22,429,938 672,89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248,413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28,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6 조 (재원구분) 의존재원에 대한 약어를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국고보조금(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 중앙기금(기), 도비보조금(도), 군비(군), 특별교부세(특),

시·군특별조정교부금(조), 군비 의무부담분 외 추가 군비 부담분(추)


